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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 민수홍 입니다.
 채유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55호
「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.

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서울시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 된 사항을 심의하는

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

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발의 된 안으로,

 이번 조례 개정으로
위원회 소집시기와 절차를 구체화하여 회의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

기할 수 있으며,

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대한 사유를 구분하여 명시함에

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.

 따라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위원에 대한
제척·기피·회피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원안대로

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.



 이상으로,「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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